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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형사책임면책조항’을 신설하는 「경찰관 직무직행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1. 국회는 경찰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 경찰의 형사책임

을 면책하는 이른바 ‘형사책임면책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경찰관 직무직행법」 개정안을 2022. 1. 11.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그러

나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은 형법상 위법성 조각사유인 정당행위나 정당

방위에 해당하여 현재도 처벌되지 않으므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형사책임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범위를 한정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법 체계상 중

복된 것으로서 불필요하다. 무엇보다 개정안은 경찰이 공권력 집행이라는 이

름으로 시민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했던 역사적 과오를 되풀이할 위험을 

안고 있다.

2. 경찰은 형사책임감면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최근 여러 사건에서 부실한 초

기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국회에서 설

명하였으나, 경찰의 부실한 대응은 ‘법의 부재’ 가 아니라 경찰의 ‘법에 

대한 무지’ 또는 ‘훈련 부재’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경찰의 물리력 행

사는 엄격한 요건에 의하여 신중히 행사되어야 한다. 일선 경찰들의 현장에

서의 올바른 판단과 대처를 위해 현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형사면책조

항의 신설이 아니라 사례 중심의 현장 매뉴얼 개발과 훈련이다. 그리고 형사

법에 대한 교육이다. 일례로 중앙경찰학교 수료생 중 1/5만이 테이저건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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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실사 교육을 받았고 나머지는 단지 참관하는 형태로 교육이 이루진 것

을 보면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불가피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경찰의 실무교

육이 부실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이다. 경찰은 무사안일주의에 

머물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 보호에 앞장서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일선 경찰들에 대한 교육과 사례 중심의 매뉴얼 마련에 하루빨리 힘써

야 한다.

3. 우리 모임은 경찰권 행사의 오남용을 부추기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소

지가 있는 이번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

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해당 조항이 어떻게 이용되고 해석되는지 감시를 계

속 이어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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